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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
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
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
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
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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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업이 경기변동에 대응하여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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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내연적 한계(extensive margin)보다는 고용 

규모 자체를 뜻하는 외연적 한계(extensive margin)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유연성

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일부에서는 유연성이 높을수록 개별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져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유연성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해고절차가 지나치게 단순하고 

해고통지 기간이 짧은 환경에서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져 노동생산

성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인력 조정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비정규직 채용 규제를 과

도하게 완화할 경우, 개별 기업의 생산성만 낮아질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소득 수

준도 낮아지면서 부정적 경기 충격(negative business shock)으로부터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능력, 즉 경제의 회복력이 훼손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유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근로자들이 자신이 속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근

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아울러 실직 이후에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안정성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성과 

마찬가지로 안정성 역시 그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오히려 전체 경제의 효율성

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

은 유연성과 안정성의 적절한 조합, 즉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

화시킬 수 있다는 자각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들을 꾸준하게 진행시켜 

왔다.1)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간의 최적조합을 찾기 위한 선결 과제는 유연성과 안정

성의 현재 수준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다양한 방식

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본고에서는 이용 가능한 유연성 및 안정성 측정 지표들을 

활용하여 OECD 국가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수준을 평가하고자 한다. 유연성 평가에는 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외에도 임시직의 비중 및 상용직 전환율, 노동조합 조직률 

등과 같이 현실화된 유연성을 반영하는 실효적(effective) 지표들도 활용하였다. 한편 안

정성 평가에는 근속기간, 재취업 교육과 실업수당에 대한 정부지출, 노동시간 등 다양

한 지표들을 이용하였다.

1)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용어는 1995년 네덜란드의 사회학자이자 당시 정부정책위원회 일

원으로 재직했던 Hans Adriaansens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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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이슈인 유연

성과 안정성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실증분석의 결과는 노동시장 제도를 어

떠한 방향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

진다 할 수 있겠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의 개념, 

유형 및 관련 제도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수준을 OECD 

국가들과 비교․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제Ⅲ장에서는 유연성 및 안정성이 생산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를 개관한 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

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국제비교 및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시장의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Ⅱ.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현황 및 국제비교

1. 유연성 및 안정성의 개념과 관련 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아래의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기업이 총수요, 노동시장의 수

급 상황,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투입의 수준과 구성, 임금 등을 

적시에 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는데, 그 유형은 일반적으로 외부 및 내부수량

유연성, 기능유연성 및 임금유연성으로 구분된다. 

외부수량유연성은 채용 및 해고를 통해 근로자의 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내부

수량유연성은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연장 혹은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각각 의미한

다. 기능유연성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업무 재배분 등을 의미하며, 임금유연성은 기업

이 최저임금과 같은 법적 규제나 중앙집권화된 단체협상(centralized collective bargaining)

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실직 후에도 일

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환경,  일과 삶이 조화로운 상태 등을 의미한다.  안정성은 

<표 1>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의 유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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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내 용 제 도

유연성

수량

유연성

외부
상용직・임시직의 고용 및 해고를 통한 

근로자 수 조정

•해고 사유 및 절차 규제

•근로계약 기간 규제

•임시직 고용 규제

내부 근로시간 조정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 근로 제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

기능유연성 업무 재배치 및 조직 재편

임금유연성 임금 조정
•최저 임금

•단체교섭 규제

안정성

직장안정성 현재 직장을 유지 •해고 사유 및 절차 규제

고용안정성 실직 시 신속한 재취업 보장
•고용중개서비스 및 직업훈련

•근로장려세제

소득안정성 실직 시 소득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실업급여

•주택보조금

결합안정성 여가의 향유 및 가정에 대한 책임 이행
•육아 휴직

•근로시간 규제

 자료: Wilthagen et al.(2003).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직장안정성, 신속한 재취업을 보장하는 고용안정성, 실직 

시 일정 소득수준의 유지를 의미하는 소득안정성 및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를 뜻하는 

결합안정성(combination security)으로 구분된다. 

<표 2>에서 제시된 것처럼 노동투입 및 임금 조정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일자리, 조

화로운 개인 생활 등을 보장하는 안정성은 그 유형에 따라 상충적이거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Leschke et al., 2006). 유연성의 유형 중 기업의 해고유연성은 근로자

의 직장안정성 및 결합안정성과 상충되는 반면, 근로시간 및 임금 조정의 유연성은 직

장안정성과 고용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해고가 아닌 근로시간 단축(내부수량유연성), 업무 재배치(기능유연성), 임금 삭감(임금

유연성) 등으로 대응하게 되면 직장안정성이 상승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해고유연성

이 높은 경우 다수의 해고자가 발생하여 이들의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기업의 고용 유인을 강화하여 고용안정성이 개선될 여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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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노동시장 유연성・안정성간 관계

안정성

직 장 고 용 소 득 결 합

유연성

외부 수량 상충 상충/보완 - 상충

내부 수량 보완 보완 - 상충

기    능 보완 보완 - 상충

임    금 보완 보완 - 상충

자료: Leschke et al.(2006), Broughton et al.(2012) 등을 참고하여 작성.

2. 국내 현황 및 국제비교

본 절에서는 개별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어 온 지표들을 종합하여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먼저 관련 

지표들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OECD 평균과 비

교하고, 다음으로 이들 지표들 중 일부 측정지표들의 상자그림(box plot)을 이용하여 외

부수량유연성, 임금유연성 및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였다. 

참고로 외부수량유연성의 국제비교에 주로 사용된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2)의 가장 

최근 자료는 2013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2020년에 최신 자료가 공표될 예정이다.3) 

한편 언론 및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자주 인용되는 IMD의 Labor Regulation, WEF의 Labor Market Efficiency, Fraser 

연구소의 Labor Market Regulation 등은 기본적으로 기업 CEO 또는 경영진의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된 지표들로서 객관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비교 지표로 활용하지 

않았다.4) 

2) EPL 지수는 상용직 및 임시직 규제수준을 수량화한 지표로서 상용직은 개별해고 및 집단해고, 
임시직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 규제지수로 구성된다. 자세한 설명은 ‘<부록 1> OECD 고용보호

법제지수 개요’를 참조하기 바란다. OECD는 공식적으로 EPL 지수가 노동시장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의 하나일 뿐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mployment protection refers to only one dimension of the complex set of factors that influence 
labour market flexibility).

3) 이는 저자가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 편제 책임자인 Andrea Bassanini와의 교신을 통해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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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연성 현황

1) 외부수량유연성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상의 상용직 해고 규제지수는 우리나라가 2.2(2013년 기준)

로 OECD 평균(2.3)과 비슷한 수준이다. 해고 규제지수의 세부 항목을 보면 [그림 1]의 

좌측에 제시된 개별해고(individual dismissal)는 해고절차, 부당해고 구제 등에 대한 규제

가 다소 엄격하여 OECD 평균에 비해 보다 경직적인 편이다. 반면 [그림 1]의 우측에 

제시된 집단해고(collective dismissal)5)는 통지기간(notice period)이 개별해고의 경우에 비

해 길지 않고 퇴직금 등에서 추가 비용도 수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평

가된다.

한편, 임시직 고용규제지수는 2.5로서 OECD 평균(2.1)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데 이는 

파견근로자 고용 규제가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데 기인한다.6) 한편 임시직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 규제는 이용 사유 및 근로계약의 연

속 갱신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1] 상용직 해고규제지수1)

(개별해고) (집단해고)

  주: 1) 2013년 기준.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Database.

4) IMD는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스위스 소재), WEF는 World Economic 
Forum(스위스 소재)을 각각 의미한다.

5) 집단해고규제지수는 개별해고 규제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부과된 규제를 수량화한 지표이다.
6) OECD는 임시직 고용규제지수 편제 시 하위지표인 기간제근로자 고용규제지수와 파견근로자 

고용규제지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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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시직 고용규제지수1)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주: 1) 2013년 기준.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Database.

이처럼 우리나라의 임시직 고용은 법제지표로만 보면 다소 경직적이지만 임시직근로

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임시직의 상용직 전환율과 같은 실효적

(effective) 유연성을 나타내는 지표들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유연한 것으로 평가된다.7) 

[그림 3]을 보면 우리나라의 임시직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9%(2016년 기준)로 OECD 평균(13.8.%)의 두 배에 가까우며 또한 임시직의 1년 후 

상용직 전환율(2013년 기준)은 11.1%로 OECD 주요국의 평균치(35.7%)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7) 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는 각국의 고용법규 규정들 중 일부만을 계량화한 지표이기 때문에 

계량화 대상에서 제외된 여타 법규정, 고용보호 법조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 등으로 실효적 유연

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Cappellari et al.(2012)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노동법원이 법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리해고의 요건

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범위를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임시직에 대한 차별 및 임시직

의 상용직 전환 의무 등에 대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임시직 채용 유인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에서 임시직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날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실효적 유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있다면 외부수량유연성 평가 시 이를 고용

보호법제지수와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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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ECD 기준 임시직의 비중 및 상용직 전환율

(임시직 비중)1) (상용직 전환율)2)

  주: 1) 2016년 기준(일부 국가는 최근 년도 기준).    
     2) 재직 1년 후의 전환율로서 세로축은 국가에 따라 1999~2009년 또는 2002~2009년 중 평균치를 

나타냄. 그래프 상의 OECD 평균은 자료 입수가 가능한 15개국 평균을 의미함.
자료: OECD Stat., OECD(2013a).

2) 내부수량유연성

근로시간 조정의 용이함을 의미하는 내부수량유연성은 지표마다 상이한 모습을 보임

에 따라 일관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표 3>에 제시된 World Bank(2018)의 「Doing 

Business 2018」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무시간 규제는 여타 국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최대 근로일 수도 6.0일로 OECD 평균(5.8일)과 비슷한 수준이

다. 연장근로 추가수당(premium)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는 근로시간 연장이 

보다 경직적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연간 유급 휴가일 수는 17.0일로 

OECD 평균치(21.7일)를 하회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일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근무시간 

조정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 할 수 있겠다. 

<표 3> 근로시간의 경직성 비교

                                                                          (일, %)

근무시간 규제 주당 최대 
근로일 수

추가 수당2) 유급 휴가일 
수(연간)초과근무규제 야간근무규제 휴일근무규제 야간 휴일

한  국 없음 없음 없음 6.0일 50.0% 50.0% 17.0일

OECD 없음: 32개국
있음:  3개국

없음: 28개국
있음:  7개국

없음: 27개국
있음:  8개국

5.8일 35.2% 32.1% 21.7일

  주: 1) 계절적 요인에 따라 2개월 동안 주당 50시간 근로가 가능한지 여부.
     2) 야간 및 휴일 근무 수당의 시간당 정액급여 대비 초과 지급 비율.
자료: World Bank(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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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유연성

임금소득 10분위 배율과 노동조합 조직률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유연성은 비

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8) [그림 4]의 좌측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10

분위 배율은 4.6(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 중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그림 4]의 우측 그래프에 제시된 근로자의 임금협상 교섭력을 나타내는 노동조합 조직

률10)은 10.1%(2016년 기준)로 OECD 평균(26.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전일제

근로자(full-time worker)의 중위(median) 임금 대비 법정 최저임금 비율은 53%로 OECD 

평균(50%)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그림 4] 임금유연성 관련 지표

(임금소득 10분위 배율)1) (노동조합 조직률)2)

  주: 1) 2015년 기준. 2) 2016년 기준(일부 국가는 최근 년도 기준).
자료: OECD Stat., BLS

 8) 본고에서는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 임금유연성을 직무급, 연공급 등 

특정 임금체계 내에서 자유롭게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9)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은 산업구조, 숙련근로자와 비숙련근로자 간의 생산성 격차 등 비정책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 노동조합조직률은 [조합원 ÷ (임금근로자–노조가입 제한 대상자)]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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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정성 현황

1) 직장안정성

일반적으로 동일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으로 측정11)되는 직장안정성은 OECD 30개

국12) 중 호주와 미국 다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5]의 좌측 그래프를 보

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0개월(2016년 기준)로 OECD평균(9년 

7개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그림 5]의 우축 그래프에는 근속기간이 

구간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은 53.3%로 OECD 평균(28.5%)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림 5] 근속기간 관련 지표

(평균 근속기간)1) (근속기간 구간별 비중)2)

  주: 1) 2016년 기준, OECD 평균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30개국 평균. 2) 2016년 기준.
자료: OECD Stat., BLS, Statistics Canada.

2) 고용안정성

근로자의 실직 시 신속한 재취업을 보장하는 고용안정성 또한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 [그림 6]의 좌측 그래프에 제시된 재취업 보장(고용안정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ALMP; Active Labor Makret Policy)13) 관련 지출 총액의 GDP 대비 비중을 보면

11) 앞에서 임시직 고용유연성의 실효지표로 사용되었던 임시직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

지하는 비중도 직장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Nardone et al., 1997).
12) 근속기간 통계 입수가 어려운 일본, 멕시코, 터키 등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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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관련 지표

(GDP대비 ALMP 지출 비중)1) (ALMP 지출 내역별 비중 비교)

한국

(A)

OECD 
평균1)

(B)
A-B

공공 고용서비스 10.7 29.6 -18.9

직업훈련 10.6 30.0 -19.4

고용 장려 12.9 22.3 -9.4

직접 고용 58.8 14.9 +43.9

실업자 창업장려 5.1 3.2 +1.9

합   계 100.0 100.0

  주: 1) 2015년 기준. OECD 평균은 자료 입수가 가능한 29개국의 단순 평균.
자료: OECD Stat.

우리나라는 0.36%(2015년 기준)로 OECD 평균(0.55%)을 하회하고 있다.14) ALMP 지출

의 세부내역별 지출 비중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직업훈련, 공공 고용서비스15)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비중이 낮은 반면 직접고용에 대한 지

출 비중은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인다.

3) 소득안정성

우리나라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16) 지출 관련 지표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림 7]의 좌측 그래프가 보여주듯이 우리나라 PLMP 지출의 GDP대

비 비중은 0.32%(2015년 기준)로 OECD 평균(0.84%)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1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은 일반적으로 공공 고용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 직업훈련, 고용장려(employment incentive) 및 직접고용(direct job creation) 등 

실업자를 일자리로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부 시책을 지칭한다. 
14) Kluve(2010), Card et al.(2010) 등은 ALMP 지출과 고용 간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15) 공공 고용서비스는 구직자가 원하는 직장 및 구인 기업이 원하는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 직

장 탐색비용 지원, 구직자의 향후 직업경로에 대한 상담 등을 포함한다.
16)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 Passive Labor Market Policy)은 실업급여, 주택 임차보조금 등 실업

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소득지원 혜택을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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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소득대체율17)은 실직 후 5년간 평균 기준 10.4%(2015년 기준)로 OECD 평균인 30.7%

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회원국 중 미국, 터키, 체코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실직 직후 순소득대체율이 40% 이상 유지되는 기간은 [그림 7]의 우측 그래

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OECD 평균은 11개월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4개월 짧은 7개

월18)에 그치고 있다.

[그림 7]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LMP) 관련 지표

(GDP대비 PLMP 지출 비중)1) (실업급여의 순소득대체율)2)

  주: 1) 2015년 기준. OECD 평균은 자료 입수가 가능한 29개국의 단순 평균.
     2) 2015년 기준. 실직 후 최조 5년간 외벌이 가구 기준.
자료: OECD Stat., OECD Database on Benefits and Wages.

4) 결합안정성

우리나라의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를 나타내는 결합안정성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

가된다.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1,763시간)을 큰 

폭으로 웃도는 수준인 데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도 

20.8%로 터키, 멕시코,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17) 재직기간 중 세금 및 사회보장보험 납부금을 제외한 소득수준 대비 실업급여의 비율을 의미한다.
18)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30세 이상~50세 

미만의 경우 최장 수급기간은 7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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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결합안정성 관련 지표

(연간 평균 노동시간)1) (장시간 근로자 비중)2)

  주: 1) 2016년 기준.
     2) 2017년 기준. 장시간은 ‘주당 60시간 이상’을 의미함. 
자료: OECD Stat., OECD Better Life Index

다. 상자그림을 이용한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의 국제비교

다음으로 상자그림(box plot)19)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외부수량유연성, 임금유연성 

및 직장․소득․결합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계량화된 측정지표를 찾기 어려운 내부

수량유연성, 기능유연성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 외부수량유연성 비교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 임시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외부수량유연성은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

가된다. 먼저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 상의 상용직 해고 규제수준이 중위값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법제상으로는 해고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직 

고용의 경우 기간제근로자 고용 규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임시직이 전체 근로

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임시직의 상용직 전환율로 평가한 실효적 유연성은 높은 수

준이다. 다만 파견근로자 고용에 대한 규제는 예외적으로 엄격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 상자그림은 극단치(outlier)의 과도한 영향을 배제하고 전체 분포 및 중위값을 감안하여 특정 표

본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적합하다. 표본 수의 75% 및 25%에 해당하는 값이 각각 상자의 상한

(3사분위) 및 하한(1사분위)이 되며 상자의 중간선은 중위값(median)을 표시한다. 극단치는 1․3
사분위로부터 상자 범위(interquartile range)의 1.5배 바깥에 위치하는 표본으로 정의하였으며, 
상자그림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극단치를 제외한 표본 중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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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외부수량유연성 국제비교1) 2)

(상용직) (임시직)

상용직
해고규제

기간제근로자 
고용 규제

파견근로자
고용 규제

임시직
비  중

상용직
전환율

유연 유연
유연

유연

유연

주: 1) Y축은 각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정규화한 수준을 나타내며 붉은 색 동그라미는 한

국 수준을 표시.
   2) 화살표의 방향은 유연성이 높은 쪽을 나타냄.
    3) 고용보호법제지수는 2013년, 임시직 비중은 2016년, 상용직 전환율은 2002~2009년중 평균 기준.

2) 임금유연성 비교

임금유연성은 대체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의 중위임금 대비 비율

[그림 10] 임금유연성 국제 비교1) 2)

최저임금의 
중위임금대비 비중 

노동조합
조직률

근로소득
10분위 배율

유연 유연

유연

주: 1) Y축은 각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정규화한 수준을 나타내며 붉은 색 동그라미는 한

국 수준을 표시.
    2) 화살표의 방향은 유연성이 높은 쪽을 나타냄.
    3) 임금 지표는 2015년 기준. 노동조합 조직률은 201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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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위값과 비슷하나 근로소득 10분위 배율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한편 노동

조합 조직률도 1사분위를 밑도는 수준인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의 교섭력이 높지 않음을 시사한다.

3) 노동시장 안정성 비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안정성은 [그림 11]이 보여주는 것처럼 OECD 국가에 비해 크

게 낮은 수준이다. 직장안정성의 측정지표인 근속기간은 전체표본의 범위(range)를 벗어

난 극단치(outlier)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득안정성 측정 지표인 실업급여의 소득대

체율도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결합안정성 측정지표

인 연간 노동시간은 최고 수준에 가까우며 유급 육아휴직기간도 중위값을 소폭 하회하

고 있다.

[그림 11] 안정성 국제비교1) 2)

근속기간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연간 노동시간 유급 육아휴직 기간

안정 안정

안정

안정

주: 1) Y축은 각 지표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정규화한 수준을 나타내며 붉은 색 동그라미는 한

국 수준을 표시.
    2) 화살표의 방향은 안정성이 높은 쪽을 나타냄.
    3)근속기간은 2016년, 소득대체율은 2015년, 연간 노동시간은 2016년, 유급 육아휴직기간은 20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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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개관

지금까지 유연성․안정성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용직 해고 및 임시직 고

용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20) <표 4>에는 이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들

의 결과가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Autor et al.(2007), OECD(2007) 등은 상용직 해고 

유연성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나, Nickell and 

Layard(1999)와 Storm and Naastepad(2009)는 해고유연성이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Belot et al.(2007)은 해고 규제와 생산성간의 관계가 역(逆) U자 형태

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Bassanini et al.(2009)은 산업별로 해고 규제의 구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도 차별화된다고 분석하였다. 

임시직 근로자의 고용도 이론적으로는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표 4> 해고유연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 효율적 인력조정 가능

  (Hopenhayn and Rogerson,1993)

•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 강화

  (Saint-Paul, 2002; Samaniego, 2006) 

• 투자수익률 상승으로 투자심리 개선

 (Bertola, 1994)

• 해고 가능성으로 근로의욕 자극

  (Boeri and Jimeno, 2005)

• 저생산 기업의 퇴장 비용 감축

  (Poschke, 2009)  

• 근로자의 자발성과 창의성 제약

  (Nickell and Layard, 1999)

•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투자 축소

  (Nickell and Layard, 1999; Belot et al., 2007)

•  근속기간 단축에 따른 숙련도 저하

  (Auer et al., 2005)

• 노동비용 하락으로 설비투자 유인 약화

  (Storm and Naastepad, 2009)

20)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생산성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는 

Bassanini and Venn(2008), Dolenc and Laporšek(2013), OECD(2007), Storm and Naastepad(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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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실증연구는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

다.21) Dolado et al.(2012), Addessi(2014) 등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임시직 고용 

규제를 완화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임시직 고용이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났다.22) 반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임시직근로자의 근로의욕이 강화될 수 있

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예를 들어 Engellandt and Riphahn(2005)는 스위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시직 유형 중 상용직으로의 상향 이동성(upward mobility)이 

높은 인턴 등의 근로 노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임금유연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이론적 차원 및 실증적 차원 모두에서 매우 

적은 편인데, Acemoglu and Pischke(2003)는 노동시장에 마찰이 존재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 인상되면 기업은 노동생산성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직업훈련에 대한 투

자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하였다.23) 최저임금을 임금유연성의 대리변수로 이용한 실

증연구에서는 OECD(2007)가 18개 회원국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생

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반면 프랑스 제조업체의 패널데이터

를 이용한 Kahn(2006)은 최저임금과 생산성 증가율이 부(-)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분석

하였다.

유연성과 달리 안정성과 생산성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결과는 미미한 

편이다. 소득안정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Acemoglu and Shimer(2000)가 실업급여 수급 기

간이 길수록 구직자가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를 탐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결합안정성의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OECD(2007)는 유급 

육아휴가가 직무집중도를 향상시켜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반면 Gray(2002)는 그 영향이 불분명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1) 임시직 고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경로에 대해서는 Addessi(2014), Damiani 
and Pompei(2010), Lucidi(2012), Capellari et al.(2012)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22) 스페인 사례에 대한 분석은 Sánchez and Toharia(2000), Alonso-Borrego(2010), Ortega and 
Marchante(2010), Dolado et al.(2012), 이탈리아의 경우 Cappellari et al.(2012), Lucidi(2012), 
Addessi(2014)를 참조하기 바란다.

23) 반면 Becker(1964)는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일 경우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투자의 성과를 누리

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과는 상관없이 직업훈련 투자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예측

하였다 (Acemoglu and Pischke(200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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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통계 및 모형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지표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OECD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설명변수

의 통계를 입수할 수 있는 OECD 20개 회원국이며, 추정기간은 자료의 시계열을 최대

한 이용하기 위하여 1985~2012년으로 설정하였다. 모든 통계자료는 OECD 데이터베이

스를 통해 입수하였으며 각 국가 시계열의 시작 시점이 상이하여 패널자료의 구조는 

비대칭적(unbalanced)이다. 실증분석 모형의 종속변수로는 노동생산성 수준을 이용하였

으며 설명변수로는 아래의 <표 5>에 제시된 것처럼 유연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11개 

지표 및 4개의 통제변수를 사용하였다. 다만 내부수량유연성, 기능유연성 등은 국가별 

비교가 가능한 수량화된 지표를 찾을 수 없어 설명변수 그룹에서 제외하였다. 

추정에 사용될 기본모형으로는 노동생산성 수준 통계의 시계열이 보이는 강한 자기

상관(autocorrelation) 때문에 회귀계수 추정량에 편의(bias)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아래와 같은 동태적 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설정하고 Arellano-Bond 

추정량을 이용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

     
 



 
   (1)

식 (1)에서 는 노동생산성의 수준,  
는 회귀계수 벡터, 는 설명변수 벡터, 는 잔

차항, 와 는 각각 표본국가와 시점을 의미한다. 종속변수를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아닌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수준 변수가 증가율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추정에는 설명변수 조합이 상이한 4개의 모형을 이용하였다. 모형 (1)에서는 상

용직 해고 규제지수를 사용하였으나 모형(2)에서는 그 하위지표인 개별해고 및 집단해

고 규제지수를 사용하여 이들 지표들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를 추정하

였다.24) 아울러 유연성과 안정성 지표만을 포함한 모형 (3)과 (4)를 추정하여 모형 (1)

의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24) 다만 OECD는 집단해고 규제지수가 개별해고와 비교했을 때 2인 이상 해고에 필요한 추가적 

절차나 비용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개별해고 규제지수와 별개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유

하고 있다.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 평가(남민호) 147

<표 5> 설명변수 개요

유형1) 변수명 정의

유연성
외부수량
(상용직)

상용직 해고 상용직 해고 규제지수(EPL) (-)

개별해고 개별해고 규제지수(EPL) (-)

집단해고 집단해고 규제지수(EPL) (-)

외부수량
(임시직)

기간제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 규제지수(EPL) (-)

파견근로 파견근로자 사용 규제지수(EPL) (-)

임금 노조조직률 노동조합가입자의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

10분위 배율 임금근로자 근로소득의 10분위 배율 (+)

안정성 직장 근속기간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

소득 PLMP 1인당 GDP 대비 실업자 1인당 PLMP 지출 비중 (+)

결합
육아휴직 유급 육아휴직 기간 (+)

근로시간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

통제변수 대학등록자 대학등록자의 인구대비 비중

자본심화도 자본심화도 증가율

무역개방도 명목 GDP 대비 교역액 비중

고령층인구 65세 이상 인구의 전체인구대비 비중

주: 1)  (+)는 유연성(또는 안정성)과 정의 관계를, (-)는 부의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측됨을 의미.

나. 실증분석 결과

식 (1)의 기본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유연성 변수들 중에서는 상용직 및 임시

직(기간제근로자) 보호 수준이 노동생산성에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

정되었다. <표 6>을 보면 상용직 해고 규제지수(모형 [1]) 및 개별해고 규제지수(모형 

[2])의 추정 계수가 유의한 부(-)의 부호를 나타냈는데, 이는 상용직 보호수준이 높을수

록 생산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직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 규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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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유의한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제한이 노동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안정성 변수 중에서는 직장안

정성과 결합안정성이 노동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소득안정성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근속기간(직장안정성)과 육아휴직기간(결합안정성)이 길수록, 연

간 근로시간(결합 안정성)이 짧을수록 노동생산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을 통해 일정 소득 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한 PLMP 지출은 미약하게나마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25) 한편 설명변수에 유연성과 안정성 지표만

을 포함하여 모형 [3]과 [4]를 추정한 결과에서도 설명변수의 부호와 유의성이 대체로 

동일하게 추정됨에 따라 모형 [1]의 강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26)

다음으로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가 일정 시차를 두고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연성 및 안정성 변수에 1년의 시차를 부여한 아래 식(2)의 모

형을 재추정하였다.

     
 



 
 

 



 
   (2)

식 (2)에서 는 노동생산성의 수준, 은 유연성 및 안정성 변수, 는 통제변수를 

각각 의미한다. 

25) 1인당 GDP 대비 실업자 1인당 PLMP 지출액의 비중이 10%p 증가할 경우 노동생산성은 시간

당 0.1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6) 종속변수를 노동생산성 수준이 아닌 증가율로 설정하고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해고 규제지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부(-)의 영향을, 노조조직률은 양(+)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정성 지표들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확률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추정된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이론적 예측과 반대 방향을 보였다. 이들 추정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한편 총

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수준 및 증가율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통제변수의 부호가 기존연구들의 추정결과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추정결과의 신뢰

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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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본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종속변수: 노동생산성 수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유

연

성

수 량 상용직 해고 -2.363 *** -0.852*

(개별해고) -2.330 ***

(집단해고) 0.587 **

기간제근로 0.608 ** 0.623 ** 0.481**

파견근로 -0.637 -0.695 * -0.404

임  금 노조 조직률 -0.002 -0.000 0.049*

10분위 배율 0.332 0.030 0.591**

안

정

성

직  장 근속기간 0.706 *** 0.651 *** 0.542***

소  득 PLMP -0.013 ** -0.018 *** -0.014***

결  합 육아휴직 0.011 *** 0.009 ** 0.006*

근로시간 -0.007 *** -0.008 *** -0.008***

통

제

변

수

대학등록자 0.161 * 0.185 ** 0.158** 0.057

자본심화도 -0.057 * -0.058 * 0.018 -0.029

무역개방도 0.036 *** 0.036 *** 0.023*** 0.028***

고령층인구 -0.393 *** -0.351 *** 0.005 -0.326***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0.714 *** 0.709 *** 0.885 *** 0.759 ***

국가 수 16 16 20 16

관측치 수 171 171 238 196
Wald test1) 검정통계량 3777.1

(0.00)
3861.7
(0.00)

5786.7
(0.00)

4707.4
(0.00)

Sargan test2) 검정통계량 167.9
(0.26)

166.6
(0.27)

249.8
(0.14)

210.8
(0.11)

주: 1) 귀무가설 ‘모든 회귀계수가 0이다‘에 대한 검정으로서 동 가설이 기각될 경우 추정 회귀계수가 

유의함을 의미하며 (  )내는 p-value를 나타냄.
   2) 귀무가설 ‘과다식별 제약이 적절하다’에 대한 검정으로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경우 도

구변수의 설정이 적절함을 의미하며 (  )내는 p-value를 나타냄. 
   3)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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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차변수 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1)

 종속변수: 노동생산성 수준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유

연

성

수 량 상용직 해고(-1) -2.155 *** -0.737*

  개별해고(-1) -2.155 ***

  집단해고(-1) 0.110

기간제근로(-1) 0.532 ** 0.652 ** 0.250

파견근로(-1) -0.587 ** -0.709 -0.282

임  금 노조 조직률(-1) 0.022 0.029 0.058**

10분위 배율(-1) 0.042 0.000 0.167

안

정

성

직  장 근속기간(-1) 0.594 *** 0.563 *** 0.471***

소  득 PLMP(-1) -0.002 -0.002 -0.006

결  합 육아휴직(-1) 0.016 *** 0.017 *** 0.012***

근로시간(-1) -0.004 * -0.004 ** -0.006***

통

제

변

수

대학등록자 0.312 *** 0.304 *** 0.179*** 0.150**

자본심화도 0.060 ** 0.051 * 0.045** 0.077***

무역개방도 0.030 *** 0.028 *** 0.017*** 0.027***

고령층인구 -0.303
**

-0.259
*

0.005 -0.239
***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0.764 *** 0.751 *** 0.902 *** 0.770 ***

국가 수 16 16 20 16

관측치 수 178 169 245 207

Wald test2) 검정통계량 3778.0
(0.00)

2680.8
(0.00)

5593.5
(0.00)

4331.2
(0.00)

Sargan test3) 검정통계량 170.02
(0.36)

159.6
(0.36)

245.7
(0.29)

214.5
(0.20)

주: 1) (-1)은 1년의 시차를 의미.
   2) 귀무가설 ‘모든 회귀계수가 0이다‘에 대한 검정으로서 동 가설이 기각될 경우 추정 회귀계수가 

유의함을 의미하며 (  )내는 p-value를 나타냄.
   3) 귀무가설 ‘과다식별 제약이 적절하다’에 대한 검정으로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경우 도

구변수의 설정이 적절함을 의미하며 (  )내는 p-value를 나타냄. 
   4)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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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의 시차변수 모형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식 (1)의 기본모형 추정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해고 규제지수는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기간제근

로 규제지수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각각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안정성 

지표인 근속기간 및 육아휴직은 노동생산성에 양(+)의 영향을, 근로시간은 부(-)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본모형에서 미약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던 PLMP 지출은 시차모형 추정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PLMP 지출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적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되나, PLMP 지출의 세부 내역별 영향이 상충하는 데 기인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한편 유연성 및 안정성 변수에 시차 2년을 부여한 모형의 경우에는 대부

분의 설명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가 1

년 이내에 노동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27) 

Ⅳ. 결 론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용직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임시직 고용의 유연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

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직장․소득 및 결합안정성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당수의 유연성 및 안정성 지표들이 노동생산성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상용직근로자의 해고유연성은 노동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시직근로자의 고용유연성은 노

동생산성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직장안정성과 결합안정성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국제비교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은 직장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27) 유연성 및 안정성 변수에 시차 2년을 부여한 모형의 추정결과는 추가적인 정보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152 勞動經濟論集 第41卷 第3號

직장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직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개편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대한 임시직의 사용 사유 제한

을 강화하고 임시직의 상용직 전환 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일과 개인생활의 조화, 즉 결합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시

간제근무를 활성화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구체

적으로는 임신․육아 기간중 근로자에게 전일제-시간제28) 전환 결정권을 부여하고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위에서 제시한 실증분석 결과로는 상용직 해고 규제 완화가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의 해고 규제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정도로 

완화적이며, 해고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경우에는 직장안정성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급적 최

대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본 논문에 활용된 지표 외에 추가적인 지표가 있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여타 지표들을 활용할 경우 본고와는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울러 유연성과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의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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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OECD 고용보호법제지수 개요

OECD의 고용보호법제(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지수는 고용 관련법 

상의 상용직 해고 및 임시직 고용 규제를 계량화한 지표로서 크게 상용직 해고 규제지

수와 임시직 고용규제지수로 구분된다. 지수의 범위는 0~6이며 지수의 수준이 높을수

록 규제가 엄격함을 의미한다.

EPL 지수는 고용보호법제 내용을 묻는 21개 설문항목에 대해 회원국의 담당 기관이 

답변한 내용을 수집하여 각 항목에 점수를 부여한 후 이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가장 먼저 4개의 기초 지수인 상용직의 ①개별해고 규제지수, ②집단해고 규제지수, 

임시직의 ③기간제근로자 고용규제지수, ④파견근로자 고용규제지수를 산출한 뒤 ①과 

②, ③과 ④를 다시 가중 평균하여 상위지표인 상용직 해고 규제지수와 임시직 고용규

제지수를 편제한다. 이 두 지수를 다시 가중평균하면 종합지수(summary indicator)가 산

출된다. 다만 OECD(2013b)는 노동시장 제도의 개혁이 상용직 해고와 임시직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고용보호법제와 생산성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에는 상용

직과 임시직 지수의 가중평균치인 종합지수(summary indicator)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

고하고 있다.

고용보호법제지수 편제 과정1)

개별해고 규제
(5/7)

종합지수

상용직 해고 규제지수
(7/12)

임시직 고용규제지수
(5/12)

파견근로자 고용
(1/2)

기간제근로자 고용
(1/2)

집단해고 규제
(2/7)

21개 고용법제 항목에 대한 기초정보 수집 및 점수 부여

   주: 1) (  )내는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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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L 지수의 21개 구성 항목1)

지표 구성 항목

상용직

개별해고 규제
(9)

◾절차적 불편함(procedural inconvenience)
  1) 해고 통지절차

  2) 해고 통지가 시작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개별해고시 해고통보 기간 및 퇴직금

  3) 해고 통지기간

  4) 퇴직금 

◾해고의 어려움 

  5) 부당해고의 정의

  6)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 수습기간

  7)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8) 부당해고 판결에 따른 복직 가능성

  9)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 기간

집단해고 규제
(4)

  1) 집단해고의 정의

  2) 집단해고 통보 절차에 대한 추가 규제

  3) 집단해고 통지가 시작되는 데까지 걸리는 추가 시간

  4) 집단해고에 따른 특별한 추가 비용

임시직

기간제 고용 규제
(3)

  1) 기간제계약 이용에 대한 정당한 근거

  2) 기간제계약 연속 갱신시 허용 횟수

  3) 기간제계약 연속 사용시 허용 기간 

파견근로 
고용 규제

(5)

  1) 파견고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직무 유형

  2) 파견고용업체와의 계약 갱신 횟수

  3) 파견고용 계약 허용 기간

  4) 파견근로업체의 인허가 및 보고의무

  5) 파견근로자의 동등 대우

  주: 1) (  )내는 평가 항목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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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종속변수: 노동생산성 증가율

고정효과 모형 확률효과 모형

(1) (2) (1) (2)

유

연

성

수 량

상용직 해고 -2.986** 0.362

(개별해고) -3.351** 0.329

(집단해고) 0.826 -0.230

기간제근로 0.430 0.076

파견근로 -0.165 -0.032

임 금 노조조직률 0.363*** 0.387*** -0.019** -0.015

안

정

성

직 장 근속기간 0.635* 0.491 -0.301* -0.311**

소 득 PLMP -0.011 -0.018 0.007 0.002

고 용 ALMP -0.024 -0.017 -0.023* -0.021

결 합 유급 육아휴직 0.015 0.015 -0.001 -0.000

통

제

변

수

대학등록자 비중 0.076 0.127 0.144 0.042

R&D 비중 -0.160 -0.117 0.622*** 0.589***

자본 심화도 -0.017 -0.014 -0.027*** -0.027**

무역개방도 0.051*** 0.049*** 0.014** 0.019***

생산가능인구 비중 -0.343 -0.424 -0.087 -0.054

상수항 8.769 13.089 9.979 8.705

국가 수 16 16 16 16

관측치 수 203 203 203 203
F test1) 검정통계량 0.00 0.00 0.00 0.00
R2 0.23 0.24 0.22 0.23

주: 1) ***, ** 및 *는 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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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essment of Flexibility and Security in Korean 
Labor Market : An International Comparison*

Min-Ho Nam**

  The foremost aim of the paper is to evaluate the flexibility and stability of the Korean 

labor market through a cross-country comparison with OECD countries. Evaluating by the 

OECD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the flexibility of permanent job layoff in 

Korea is close to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Employment of temporary workers 

appears to be relatively flexible allowing for effective indicators such as the proportion of 

temporary workers among paid employees. As regards security, the levels of job security, 

income security and combination security are all far below the OECD average. A panel data 

analysis of OECD countries reveals that labor productivity increases as regulations on 

permanent job layoff become looser and regulations on temporary employment become more 

rigorous.

Keywords: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ecurity, international comparison, labor 
productivity, panel analysis

 * The views expressed in this paper are strictly those of the author. They do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views of the Bank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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